
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7서식] <개정 2014.3.14>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(앞쪽)

 1.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
(단위: 원)

월별   수입 지출 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

전기이월 - - - 8월 - 229,300 30,152,730,700

1월 - - - 9월 - 72,498,100 30,080,232,600

2월 - - - 10월 - 2,556,463 30,077,676,137

3월 - - - 11월 - 49,765,430 30,057,910,707

4월 - - - 12월 - 5,677,080 30,052,233,627

5월 - - - 합계 - 100,726,373 -

6월 - - -
차기이월 - - 30,052,233,627

7월 30,152,960,000 - 30,152,960,000

 2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(단위: 원)

지출월  지급목적 지급건수
대표 지급처명
   (단체명/개인)

금액

8월 일반관리비 3 용인시 처인구청 등 229,300

9월 일반관리비 2 용인시 처인구청 등 72,498,100

10월 일반관리비(급여 등) 4 직원 2,566,463

11월 일반관리비, 회의비 18 엠서클 등 19,765,430

12월 일반관리비(급여 등) 13 직원 5,677,080

 연도별 지급목적 수혜인원
 대표 지급처명
   (단체명/개인)

금액

2014
일반 관리비 - 용인시 처인구청 등 100,726,373

-

합 계 100,726,373

 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(단위: 원)

 지출월  국가명 지급목적 지급건수
 대표 지급처명

    (단체명/개인)
 금액

 연도별  국가명 지급목적  수혜인원
 대표 지급처명

    (단체명/개인)
금액

합 계



(뒤쪽)

작 성 방 법

  1. 기본사항 : ① ~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, ④ 기부단체 구분은 국내지정기부금단체, 해외지정기부금단

체, 한국학교(별표 6의5), 전문모금기관(별표 6의6), 공공기관등(별표 6의7)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 

  2.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

   - 란에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.

   - 란과 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.

   -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.

  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
   - 국내사업 관련 ◯◯지원사업(장학금지급 등), 일반관리비, 기금조성비(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), 그 밖의 비용(구체

적인 내용 기재) 등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. 다만,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

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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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. 

  - 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. 다만,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, 

지급목적, 수혜인원,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.

  - 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. 예시)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

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.

      ※ 예시(장학금 지급: 10명에게 10만원씩 1월, 2월에 각각 지급, 복지단체 지원: A 복지단체에 2월에 1,000만원, 1회 

지원(수혜인원 50명))

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
대표 지급처명
(단체명/개인)

금액

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,000,000

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,000,000

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,000,000

⋮ ⋮ ⋮ ⋮ ⋮
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

대표 지급처명
(단체명/개인)

금액

2013년
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,000,000

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,000,000

합 계 63 12,000,000

 

   -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

   -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,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

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,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
  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
   -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. 

   - 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,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. 다만,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

해당 단체명, 지급목적, 국가명, 수혜인원,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.

   -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


